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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월 1일부터 노지의 냉해 예방용 난방기와 
1.2톤 화물차도 면세유를 이용할 수 있어요!
-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용 난방기 및 화물자동차 범위 확대(4.1.~) -

 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송미령, 이하 농식품부)는 2024년 4월 1일부터, 지난 

3월 22일 개정된「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

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」시행으로 농업용 면세유 

공급 대상 농업용 난방기와 화물자동차 범위가 확대된다고 밝혔다. 

  * 농업용 난방기 : (현행) 온실(비닐하우스 포함), 축사용 → (확대) 노지용, 온실용, 비닐하우스용, 축사용
    농업용 화물자동차 : (현행) 1톤 이하(단, 밴형 및 지붕구조 덮개의 탈부착 가능 차량 제외) 

→ (확대) 1.2톤 이하, 제외 규정 삭제

 ** 다만 취침·취사·샤워시설 설치 차량, 유조차, 탱크로리 차량, 영업용 차량 등 농업 

용도가 아닌 화물자동차는 면세유 이용 불가(현행과 같음)

  이에 따라 매년 지속 발생하는 봄철 이상저온과 서리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

겪어 왔던 과수 농가에서는 피해 예방 효과가 있는 노지용 난방장치에 면세유를 

이용할 수 있게 되어 경영비 부담을 한층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  아울러 화물자동차는 최근 출시되는 화물자동차 적재중량 증가(1톤 → 

1.2톤)와 다양한 디자인 등을 고려하여, 적재중량 기준을 확대하고 용도와 

무관한 차량 형태에 따른 면세유 대상 제외 기준을 삭제하여 앞으로 농업 

현장에서는 보다 다양한 화물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.

 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“이번 농업용 면세유 제도 개선으로 과수

농가의 냉해 피해를 줄이고, 보다 편리한 농작업으로 농업인에게 도움이 

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.” 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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